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8. 26.>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한 투자의 기준(제11조의5제1항 관련)

1.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

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2.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

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

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은 조 제11

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3.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

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사업

다. 전기통신업

라.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마. 정보서비스업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바.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아.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

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 및 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

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

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

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

업

너.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

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